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협정 당사국들 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2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최소수입물량에 대하여 첨부에 반영된 사
항을 양해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상품무역협정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고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목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협정 당사국들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Page 1 of 2국문조약문

2010-11-23http://mofaweb.mofat.go.kr/multi_treaty.nsf/0/4C2174312637FB4E4925739F002769...



첨부: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의 초쇠수입물량(그룹 D) 계획 

                                                                                                 2006.4.27 

  

1. 향후 아세안 회원국에게 허용되는 할당량은 삭감되지 않는다. 

  

2. 한국은 그룹D에 명시된 최소수입물량에 따른 제한수량내 수입을 할당하기 위한 수입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

다. 다만, 당해 조치는 수입에 대해서 추가적인 무역제한효과는 주지 않아야 한다. 

  

  

  

  

연번 
HS코드 

(6 단위) 

HS 코드 

(10 단위) 
품명 

대아세안 

할당량 

(톤) 

할당 

수량내 

세율 

할당 

수량외 

세율 

1 030613 
0306131000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 
5,000 0% 

최혜국대우 

관세율 0306139000 

2 030623 0306231000 

산것, 신선 도는 

냉장한 새우와  

보리새우 

300 0% 
최혜국대우 

관세율 

3 030749 0307491010 갑오징어 2,000 0% 

그룹 B의 

요건 

적용대상 

4 071333 
0713331000 흰 완두콩을 포함한 

강낭콩 (파세러스 

불라리스) 

2,000 0% 
최혜국대우 

관세율 0713339000 

5 071410 

0714101000 

매니옥(카사바) 25,000 20% 
최헤국대우 

관세율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0714104000 

6 110814 1108140000 매니옥(카사바)전분 9,600 9% 
최혜국대우 

관세율 

7 160520 1605209090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 
2,000 0% 

그룹 B의 

요건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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